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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지역통계와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 단기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의료기관병상수, 공원조성면적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혹은 초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구 

단위는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기관병상수 같은 세대친화적 변수와는 정의 관계에 있었지만, 노인재가서비스,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등 노

인친화적 변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었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세대친화 변수보다는 방문간호나 그룹홈 서비스와 같은 노인친화 변수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주제어: 고령친화, 인구고령화, 복지예산, 세대친화, 노인친화

Ⅰ. 서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가족의 역할은 줄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젊은 층은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어 전통적으로 가

족이 담당하던 노인 돌봄의 기능을 지역사회가 수행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고령친화 사회로 변모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Cantor, 1991; Menec et al., 2015).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역

사회는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지역사회가 고령친화 환경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Austin, et al., 2005) 정책적 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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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원에서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문제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의 고령

친화 도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면서 시작되었다(Lui, et al., 2009; WHO, 2007). 전통적인 노인정책

은 노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이었지만 고령친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Greenfield et al., 

2015). WHO 프로젝트 출범 당시에는 캐나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그 후 미국, 영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이 정책이 채택되기 시작했다(Lui, et al., 2009).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UN, 2011)되고 있지만 

2010년도를 전후하여 고령친화 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이동현, 2012; 황은주 외, 

2015). 인구 고령화의 진행 현황을 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2%여서 고령사회의 문턱

에 있지만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UN, 2011). 전국의 226개 기초자

치단체를 놓고 보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리고 노인인구 30%가 넘는 ‘초초고령 

사회“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인구 고령화 단계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도 고령친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미

진한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친화 정책은 광역단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제

주, 기초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일부 지역에 소개된 정도이고 폭넓게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지역사회

의 고령친화 시설과 서비스시설 확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고령

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노인친화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

고령친화(age friendly)라는 용어는 WHO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으나 몇몇 유사 용어가 많아 오

해의 소지도 있다. 또한 고령친화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개

념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Menec et al., 2015). 

고령친화는 노인친화(elder friendly), 또는 어르신 친화(senior friendly)와 혼용되기도 지만 노인

중심적이라는 노인친화보다는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더 많이 시용되고 있다. 고령친화

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평생 지역사회(lifetime neighborhood)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

다(Lui, et al., 2009; Alley, et al.‘ 2008). 모두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어르신 친화의 경우 도시

설계 관점에서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이라는 좁은 의미에 초점이 맞

추어진 용어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다(Lui et al., 2009).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엑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지향(WHO, 2007; Liddle et al., 2014)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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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인친화 지역사회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인친화는 노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연결되지만 고령친화는 전세대가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당연히 고령친화의 의미에는 노인친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환경이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건강, 복리, 그리고 신

체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사회, 즉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Greenfleld et al., 2015).

고령친화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를 지양한다. 시설보호는 노인을 지역

사회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역사회가 나서서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노

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in-place) 패러다임을 지향한다(Löfqvist et al., 2012). 당연히 노인

만을 위한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령친화의 가치관은 포용이기 때문에 노인

은 다른 세대를 품고 다른 세대도 노인을 품은 가치관을 존중하는 도시를 고령친화 지역사회로 지

칭한다(Green, 2012). 

고령친화를 이유로 특정 세대의 배제는 고령친화와 거리가 먼 가치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에는 노

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대친화적 지역사회(cross-generational 

community) 조성이라는 의미가 크다(Brown and Henkin, 2014). 미국에서 노인친화 대신에 “살기 

좋은 지역사회”, 영국에서 평생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도 고령친화라는 용어로 인하

여 특정 세대의 배제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립적 용어(Scharlach, 2011)라고 말할 수 있

다.

2. 고령친화 지역사회의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적 특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용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

회 지원 수준이 고령친화의 중요한 단면이었다(WHO, 2007). 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고령친

화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여건조성 거버넌스와 같은 네 가

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표 1>에서와 같이 주택과 교통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어였다. 토지이

용(Kihk et al., 2005), 도시건축물과 옥외 공간(WHO, 2007), 편의시설(Hwang et al., 2008), 사업여

건과 레저(Smith et al., 2013)도 거론되고 있었다. 물리적 환경은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안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쾌적한 옥외시설이 있어야 하며, 맑은 

물이나 깨끗한 공기와 같은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Menec et al., 2011).

고령친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참여 기회가 가장 중요한 주제어였다. 고용

여건이 조성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간 관계형성 여건의 조성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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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회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어가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mutual respect)와 포용

(inclusion)이라는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Who, 2007; Menec et al., 2011; Plouffe and Kalache, 

2010)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의 핵심 주제어는 복지 및 보건 서비스였으며, 

안전서비스 또한 의미 있는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필요

한 시점에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Plouffe and Kalache, 2010; Hwang et al., 2007). 서비스 제공은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상호교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지원도 의미 있는 요소였다(Smith et al., 2013).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여건조성 거버넌스는 참여적이고 협력적(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단면의 주제어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리더십이었다. 

정책당국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하며, 리더

십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통과 정보교류가 필수적 요소로 거론되고 있었다.

<표 1> 노인친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지원 여건조성 거버너스

Kihk et al., 
(2005)

토지이용, 교통, 
주택

지역사회 참여 공공교육 리더십

Kochera & 
Bright 
(2006)

주택, 교통 -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

WHO (2007)
건물･옥외공간, 

교통, 주택

사회참여, 
존경･사회포용, 

시민참여･고용 환경

지역사회 지원, 보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Brussels 
(2008)

주택, 교통,

사회경제여건, 
사회참여, 

존경･사회포용, 
시민참여･고용 환경

지역사회 지원, 보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노인안내 정보

Manchester 
(2009)

주택, 교통
소득과 고용여건, 

관계형성, 참여기회
안전, 문화 및 세대교류학습

Alley et 
al.(2007)

교통, 주택 지역사회 참여기회 건강 돌봄, 안전 -

Hwang et 
al.(2008)

주택, 편의시설 사회참여 안전성 -

Menec et 
al.(2011)

물리적 환경, 교통, 
주택

사회참여 기회
공식･비공식 지역사회 

지원, 보건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Smith et 
al.(2013)

비즈니스, 레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상호교류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상호지원

지역사회 건강 돌봄
-

WHO는 고령친화 도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 애틀란타시, 영국의 런던, 그

리고 일본의 도쿄와 같은 대도시들은 고령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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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는 서울시가 2011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에는 고령친화도시 평가제를 도입하여 2013년에는 고령친화도

시 회원도시 가입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정순둘･윤희수, 2014).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제주가 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을 하였

지만 대체로 선언적 수준이다. 광역단체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고령친화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지역은 없는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구광역

시의 달서구에서 2013년 조례제정을 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친화를 편

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

게 하는 환경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 있었다. 노인 외 다른 연령층을 포용하는 차원의 고령친화가 

아니라, 노인 중심의 고령친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령친화를 노인

복지정책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을 뿐 이 용어에 정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노인친화 혹은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해외 

문헌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사회를 구성하는 분야 및 평가항목에 관하 연구가 많았다. 

WHO(2007)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정순둘･어윤

경, 2012; 정순둘･윤희수, 2014)가 있었다. 

고령친화 구성 분야 발굴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는데 김선자 외(2008)는 존경과 배려, 기초생활, 

안전, 도시환경, 교통서비스 및 시설, 사회참여, 취업과 교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건강 및 의료, 

고령친화적 정책기반과 같은 1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김영혜 외(2011)의 연구는 경기도가 대상이

었고, 외부공간 및 빌딩, 주택, 교통, 참여, 자원봉사와 고용, 존경과 배려,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

비스와 같은 8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부산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한 이동현 외(2012)는 주거형

태 및 소유형태, 주거시설준비유무, 개선사항, 노인생활에 좋은 주택유형, 정주공간으로 부산에 

대한 생각,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거주지역의 안전성, 그리고 휴식 및 편의시설과 같은 12개 항

목을 제시하였다.

지은구 외(2013)는 WHO(2007)를 원용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에서 공원시설과 안전시설의 두 개 요인, 교통편의 환경에서 교통시설, 주거편의 환

경에서 주거생활과 주거시설 등 두 개 요인, 지역사회활동 참여에서 참여환경,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에서 일자리, 의사소통 및 정보에서 의사소통, 지역복지 및 보건에서 사회복지 등 10

개 요인이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전략도 있었다. 미국 포틀

랜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대학과 시청이 파트너십을 약정하고 캠퍼스 중심으로 노인친화 사업

을 추진한 사례이다(Neal, et al., 2014). 유럽의 도시는 고령친화 도시를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

(active and healthy aging)이 가능한 도시로 규정하고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사업을 강조

하고 있었다(Green, 2012).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친화 사업보다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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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남시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1) 주택, 교통, 건물, 옥외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 2) 고용이나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환경, 3) 보건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환경, 

4) 사회활동과 정책결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과 같은 네 가지 단면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령친화 조성사업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이상의 네 가지 환경이 지역사회에 널리 조성되어 있는 단계만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어야 하고, 배제 대신에 포용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포용이라는 관점

에서 특정세대만의 고령친화가 아니라 전세대가 함께 하는 고령친화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Ⅲ.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ANOVA와 같은 여러 가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지만 주요 분석방법으로 경로

분석을 채택하였다. <그림 1>의 경로분석 모형과 같이 경로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고

령화, 복지예산, 재정자립도, 그리고 10개의 고령친화 종속변수군의 직･간접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으로 경로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10개 고령친화 종속변수와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고령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복지예산과 어떤 

매개 관계를 유지하면서 10개 고령친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경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초자차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이 10개의 고령친화 종

속변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파악하였다.

<그림 1> 지역통계와 e-지방지표에서 수집 데이터와 분석모형

변수 및 
변수간 관계

경로분석 모형 종속변수

재정자립 1) 노인여가복지 시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3) 단기보호, 장기요양,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시
설 서비스; 4) 문화시설, 
의료기관 병상수, 도시공
원 조성 면적 등 세대 친
화 서비스

복지예산

고령단계

재정자립
    →복지예산
고령단계
    →복지예산

고령단계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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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이다. 고령친화도를 측정하는 단면은 선행연구에서 제지한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단면 중 하나인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지역사회 지원환경을 중심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와 “e-지방지표”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지역정보가 있고 여기에

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하여 본 연구에 활용한 고령친화 관련 자료는 <표 2>에서처럼 1)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수

준; 2) 요양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포함한 노인방문 재가 서비스; 3) 단기보호, 장기요양, 노인

요양,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노인요양 시설; 4) 문화시설, 의료기관병상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이었다. 이상 10개 항목의 수준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을 고령친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

로 간주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양한 노인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방문시설

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주체가 방문이라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서 

노인 중심의 고령친화시설에 포함된다. 노인요양 시설은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시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대친

화 시설이다. 

노인방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가급여 유형이다.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

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방

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에서의 단기보호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동법 제15조의 

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서비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

고 있는 노인들의 재활 의지, 심신의 편안함과 안정된 생활, 삶의 질 향상 등을 돕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항목에서 고령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을 탐색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구 고령

화 수준이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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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율 및 재정자립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비율을 변수로 활용한 이유는 합리적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지역사회의 고령친

화 수준은 인구고령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으면 고

령친화 수준도 높아질 수 있으며, 각 시･군･구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으

면 고령친화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복지예산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시･군･구별 노인인구 비율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고령화 수준이 가

장 높은 지역은 군 단위였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서 초초고령 

사회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었다. 시 단위와 구 단위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이되는 단

계에 있다. 시 단위가 구 단위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시･군･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2>에서와 같이 전국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2개

인데 이중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과반이 넘는 56.1%이고,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

가 26.9%로서 초고령 및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을 합치면 83.0%이다. 고령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군 단위 지역은 두 곳 밖에 없으며, 고령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은 12곳으로 14.6%이

다. 군 단위는 초고령 사회라는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구 단위보다 시 단위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 75개 시 중에서 초고령 사회

에 진입한 지역은 17.4%인 반면에 구 단위에서는 한 곳 1.4%만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시 단위와 구 단위에서는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구 단위에서는 고

령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71.0%나 되지만 시 단위에서는 57.3% 수준이다. 구 단위에서 고

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시 북구 6.10%와 대전시 유성구 6.91%이고, 가장 높은 지역

은  부산시 중구 19.59%와 동구 20.61%이다. 시 단위와 구 단위에서는 고령화 단계에 있는 지역이 

50%가 넘는다.

<표 2>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지역 고령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초초고령 사회a 합계

군 단위 2(2.4% 12(14.6%) 46(56.1%) 22(26.9%) 82(100.0%)

시 단위 43(57.3%) 19(25.3%) 13(17.4%) 0(0.0%) 75(100.0%)

구 단위 49(71.0%) 19(27.5%) 1(1.4%) 0(0.0% 69(100.0%)

합계 94(41.6%) 50(22.1%) 60(26.5%) 22(9.8%) 226(100.0%)

a: 편의상 노인인구비율이 30%이상이면 초초고령 사회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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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고령화와 지역사회 고령친화 수준

인구 고령화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면, 노인정책에 관한 한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고

령화 진행속도에 따라 고령친화 시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

나 분석 결과는 대체로 그 반대였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고령친화 수준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노인정책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노인친화 변수 10개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문화기반과 같은 두 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고령화 단계별로 고령친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는 오히려 역

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면 고령친화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친화 정책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의 집을 포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고

령화 단계별로 인구천명당 이 유형의 시설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화 지역에서는 5.00개, 고령 

지역에서는 8.15개, 초고령 지역에서는 17.39개, 그리고 노인인구 30%가 넘는 지역에서는 22.78개

로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화 단계별 증가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시･군･구 제공 재가 서비스에 해당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모두 고령화 단계

에서 제공하는 빈도가 고령 단계에서 제공하는 빈도보다 높았으며, 고령 단계에서 제공하는 빈도

가 초고령 단계에서 제공하는 빈도보다 높았다. 그리고 초초고령 단계에서 제공하는 빈도가 가장 

낮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가서비스 제공빈도도 높아져야 하지만 역진현상이 나타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의 경우 고령화 지역의 천명당 서비스는 7.41인데 비해 초고령 

지역은 3.66, 초초고령 지역은 2.69였다. 방문목욕의 경우 고령화 지역의 천명당 서비스는 9.01인

데 비해 초고령 지역은 4.86, 초초고령 지역은 4.17이었다. 그리고 방문간호는 고령화 지역은 

110.04, 초고령 지역은 69.70, 초초고령 지역은 10.74였다.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는 단기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3개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재가 서비스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고령

화 등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비스 수준은 낮았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는데 시설 서

비스 역시 고령화 대비 정책적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예컨대 단기보호기관의 경우 고령화 지역의 평균은 133.97인데 반하 초고령 및 초초고령 지역

의 평균은 16.72와 12.07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고령화 지역에서 초초고령 지역까지의 평균

은 19.04, 13.77 6.25, 5.40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47.55, 34.00, 

19.07, 16.09로 낮아지고 있었다.

세대친화 서비스 시설의 경우는 재가나 시설 서비스와는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기반, 

의료기관 병상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기반과 도시공원조성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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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령화 진행 단계가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기반의 증가추세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나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의료

기관 병상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고령화 단계에 따른 선형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화기반의 경우에는 10만명당 기반시설의 수가 고령화 지역에서 초초고

령 지역으로 갈수록 3.61, 10.14, 14.49, 17.06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고령화의 진행속도에 맞춰 서비스 제공 시설도 늘어나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도시공원 조성면적도 고령화의 진행속도에 맞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의 경우 고령 지역이 가장 많은 15.69, 초고령 

지역은 15.20, 초초고령 지역은 12.66이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고령화 지역 11.19였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수준의 관계를 요약하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

인의 집을 포함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만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룩 더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만을 놓고 보면 인구고령화에 역행하고 있었다. 세대친

화 서비스 시설 중에는 문화시설만이 인구 고령화와 비례하여 확충되고 있었고, 의료기관 병상수

는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도시공원조성면

적은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넓은 것이 특징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

다.

인구 고령화 단계별 고령친화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관계 분석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문

화시설과 같은 세대친화적 시설은 인구 고령화와 정의 관계에 있었지만, 노인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는 오히려 인구 고령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로분석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로 하였다.

<표 3> 고령화 단계별 노인친화 서비스 및 시설

고령단계
노인여가복

지시설
(천명당)a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세대 친화 서비스

방문요양
(천명당)

방문목욕
(천명당)

방문간호
(천명당)

단기보호
기관

(천명당)

장기요양
기관

(천명당)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천명당)

문화기반b

(십만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십만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c

(천명당)

고령화(7~14%) 4.9973 7.4172 9.0120 110.0367 133.9734 19.0404 47.5543 3.6061 11.1860 24.5749

고령(14~20%) 8.1494 5.9077 7.2425 69.7035 52.1405 13.7720 34.0047 10.1374 15.6896 26.8348

초고령(20~30%) 17.3943 3.6567 4.8593 31.9804 16.7216 6.2524 19.0667 14.4930 15.2015 27.1747

초초고령(30% 이상) 22.7777 2.6857 4.1754 10.7397 12.0654 5.4042 16.0909 17.0555 12.6641 31.0364

전체 10.7168 5.6243 7.0472 70.7244 72.8728 13.1524 33.9307 9.2506 13.3923 26.9018

F
(df), 
prob.

138.494 
(3, 222)
p=.000

26.352
(3, 222)
p=.000

14.885
(3, 222)
p=.000

23.616
(3, 222)
p=.000

12.457
(3, 222)
0=.000

18.055
(3, 222)
p=.000

6.571
(3, 222)
p=.000

41.376
(3, 222)
p=.000

4.499
(3, 222)
p=0.004

.544
(3, 152)
p=0.653

a: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포함
b: 문화기반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포함
c: 구 단위의 통계자료가 없어 시군 단위만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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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고령친화 경로분석

전국 시･군･구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친화 수준의 단순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정의 관

계보다는 역의 관계가 더 많았지만 그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경로분석으로 지역사회의 고령

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고령친화 변수를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 서비스 확충, 서비스 시설 확충, 세대친화 기반시설로 묶은 후 개별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베타값과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표 4>처럼 정리할 수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의 집 등)은 인구 고령화 수준과 정의 관

계에 있었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더 많이 확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 비중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관계는 역의 관계였다. 복지예산의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오히려 이 시설의 확충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만을 놓고 보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친화 수준이 높지만 재정자립

도와 복지예산 비중이 높으면 고령친화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 경로분석에서 간접효과를 분석

한 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으면, 재정자립뿐 아니라 복지예산 비중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지역

의 고령친화 수준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간접효과는 인구 고령화가 제공하는 노인여가복

지시설 확충이라는 시급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등 세 변수를 포함하는 재가 서비스 확충 

수준은 인구 고령화와 부의 관계였다. 세 서비스 수준은 모두 복지예산의 비중과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재정자립도와는 정의 관계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방문

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의 기회가 용이한데 비해 복지예산 비중이 높거나 노인인

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오히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의 기회가 줄어

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중이 높을 경우 복지예산의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친화 수준에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재정자립도를 낮춘다고 하더라고, 재정자립도가 높

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에 관한 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고령화는 단기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서비스 시

설 확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서비스 시설 확충 수준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복지예산 비중은 단기보호기관의 확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장

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서비스 시설 확충과는 정의 관계에 있었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으면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은 더 많이 확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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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가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예산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치면서 단기보호기관의 확충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재정자립도라는 매개변

수를 거치면서 정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기보호기관의 확충과는 다르게 인구 고

령화는 복지예산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확충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인구 고령화는 세대친화 기반시설 확충 관련 세 변수, 즉 문화시설, 의료기관병상수, 도시공원 

조성면적과는 각기 다른 관계가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는 문화시설 확충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복지예산과는 부의 관계였다. 따라서 복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시설 확충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는 복지예산이라는 매개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시설과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재정자립도라는 매개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시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기관병상수와 정의 관계였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은 의료기관병

상수의 확보수준도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이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복지

예산 비중은 정의 관계였다. 따라서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기관병상수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경로분석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는 복지예산이라는 

매개과정을 고치면서 의료기관병상수와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재정자립도라는 매개변수를 거

치면서 의료기관병상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 고령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과는 부의 관계, 복지예산과도 부의 관계, 그리고 

재정자립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고령화는 복지

예산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치면서 부의 관계로 전환되었고, 재정자립도라는 매개변수를 거치면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인구 고령화는 고령친화 사회 조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는 정의 관계였지만, 방문요양, 목욕, 간호 같은 재

가 서비스 확충에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단기기관, 장기기관,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 확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세대친화기반시설 중에서 문화시설과 

의료기관병상수와는 정의 관계였으나 도시공원조성에는 부의 효과가 있었다. 인구고령화는 복지

예산 확충 비중과는 정의 관계를 기대했으나 부의 관계가 나타났고, 재정자립도와도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 부의 매개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기관병상수에는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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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편의시설 영향요인 경로분석 결과(고령인구비 활용)

변수간 구조관계
노인여가 
복지시설a 
(천명당)

재가 서비스 확충 서비스 시설 확충 세대 친화 기반시설

방문요양 
(천명당)

방문목욕  
(천명당)

방문간호
(천명당)

단기보호 
기관수 
(천명당)

장기요양 
기관수 
(천명당)

노인요양 
공동생활가
정 (천명당)

문화시설b

(십만명당)

의료기관병
상수 

(십만명당)

도시공원조
성면적c

(천명당)

재정자립→ -0.130*** 0.200 ** 0.280*** 0.047 0.615*** 0.285*** 0.231 ** -0.034 -0.032 -0.172

복지예산→ -0.467*** -0.267*** -0.151  * 0.228*** 0.020 0.408*** 0.385*** -0.436*** 0.287*** -0.283**

고령인구→ 0.397*** -0.561*** -0.308*** -0.337*** 0.106 0.063 0.146 0.258*** 0.331 ** -0.277 *

재정자립→복지예산→ -0.254*** -0.254*** -0.254*** -0.254*** -0.254*** -0.254*** -0.254*** -0.254*** -0.254*** -0.254***

고령인구→복지예산→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고령인구→재정자립→ -0.746*** -0.746*** -0.746*** -0.746*** -0.746*** -0.746*** -0.746*** -0.746*** -0.746*** -0.746***

***: p<0.01;  
**:   p<0.05;  
*:    p<0.10
a: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포함
b: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포함
c: 구 단위의 통계자료가 없어 시군 단위만으로 분석

본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과 고령친화 수준을 분석하고, 이어서 고령화, 재정자

립도, 복지예산비중, 그리고 고령친화 수준의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정책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별 고령화 수준은 크게 달랐고, 군 단위 고령화는 초고령 수준을 

넘어선 단계일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주적 고령친화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치를 통한 고령친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고령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서비스의 제공수준

이 낮아지는 정책 서비스의 역진현상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로분석 결과 복지예산은 

재가 서비스의 전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재정자립도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복지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재가

서비스의 고령친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령화 수준과 단기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 서비스

의 수준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며 재정자립도와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관계였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하여 세 가지 유형의 시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요

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서설 서비스의 경우 복지예산과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관

계여서 복지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이 두 시설 서비스의 고령친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세대친화 서비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서비스는 초초고령 사회의 의료기관 병상수

가 적어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 공백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였다. 이 서비스는 복지예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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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다. 구 단위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시 단위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향해 달리

고 있고, 군 단위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와 초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상태였다. 인구 고령

화 대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기초자치단체를 고령화 단계로 분류한 후 여기에 맞는 종합적 고령친화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상

황이다. 

군 단위는 초고령 사회에서 초초고령 사회로 전이되는 단계를 설정하고, 시 단위는 고령사회에

서 초고령 사회로 전이되는 단계를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단위는 

고령화 단계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수준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고령화 대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 고

령화 단계에 어울리는 고령화 정책 모형을 개발하여 지방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에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시･군･구의 고령친화도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고령친화 지역사회가 자동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고령화는 세대친화적 성향이 있는 

시설 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노인중심적 고령친화 시설 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

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중심의 고령친화 시설 조성이 선행되어

야 세대친화 성향의 고령친화 정책이 의미를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방문요양, 방문간

호, 방문목욕과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등의 시설확충에 관한 우선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고령친화는 엑티브 에이징(active aging)과 결합되면서 노인중심의 지역사회보다는 전세대를 포

괄하는 세대친화적 의미로 재해석을 강조하고 있다(Liddle et al., 2014).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는 고령 이외의 인구집단의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만 적어도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선행되어야 세대친화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 지역

사회 조례 제정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사항은 노인중심과 전세대 중심의 고령친화 

정책의 균형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노인중심의 고령친화 정책이 정착된 후 전세대 중심의 고령친

화 정책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구 고령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부의 영향을 미쳐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걸림

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고령화가 지방자

치단체의 복지예산 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서비스 시설, 그

리고 의료기관병상수 확충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은 세대친화 서비스나 

시설보다는 노인중심적 고령친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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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고령화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부의 영향을 미쳐 고령친화 프로그램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자립도와 부의 관계임

에도 불구하고, 재가 서비스 확충이나 서비스 시설의 확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

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노인중심적 고령친화 시설이나 서비스 조성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본 연

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인구 고령화 특징을 제

시하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었다.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

단체는 세대친화적 시설 조성 수준이 높고,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노인중심의 고

령친화 시설이나 서비스 조성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면 노인중

심의 고령친화에서 전세대 중심의 고령친화로 정책방향이 옮겨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이었

다. 이 현상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방향으로 정착되면 ‘엑티브 에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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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Age-Friendliness: 
Evidence from 226 Local Governments in Korea

Hur, Mann Hyung 

Hwang, Yunwon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age-friendliness in 226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using a path analysis as its major research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database managed under the section of regional statistics and e-regional 

indicators in the Statistics Korea. Local governments’ age friendliness was measured on the basis 

of 10 variables including one elderly leisure facility, three home care facilities, three elderly care 

facilities, one cultural facility, bed hospitals, and parks. Local governments’ demographic aging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geographic characteristics. Rural areas, referred to as Gun, has 

already turned into the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aged society has been yet to come in 

urban areas, or Gu. This study showed that population ag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ge 

friendly variables such as elderly leisure facility, cultural facility, and bed hospitals characterized 

as cross-generation friendliness. However, population aging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variables including elder friendliness variables such as home care facilitie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The population aging affect the welfare budget variable. However, the welfare budget 

did not necessarily influence on all age friendliness variable. The welfare budget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 couple of elder friendliness variables such as home nursing services 

and group home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Key Words: age friendliness, population aging, welfare budget, cross-generation friendliness, elder 

friendliness


